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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점검일시 : 2022.01.12 (수)

□ 점검결과 

◆  점검자 : 정진혁
 

 

 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추락부에 안전시설(안전난간, 작업발판 등) 설

치자, 기둥 거푸집 구속 철물 작업자, 각종 가설

비계 구조물 조립 및 해체 작업자와 같이 추락사

고 위험이 높은 작업자들은 작업 시 안전대를 착

용하고 안전대걸이를 걸도록 수시교육 및 관리

요망(1-1)

 - 작업대에서 상하이동 시 안전난간을 사용하여

수직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

직사다리와 해치 발판 설치하여 통행 요망(1-2)

 - 현장 전체적으로 추락부에 설치한 안전난간

등 방호시설이 작업으로 인해 망실된 개소를 전

수조사 하여 복구 요망(1-3)

 - 주 작업통로 최상단 작업발판에 작업이 없어

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설치 전까

지 출입통제조치 요망(1-4)

 - 각 종 거푸집동바리, 드라이에어리어, E/V 피

트 등에 설치된 가설비계 조립 및 해체 전 안전한

통로 확보 후 작업 요망(1-5)

 - 외벽 콘크리트 타설 전 전도,  낙하, 추락사고

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요망(1-6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

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

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, 제57조(비계 등의

조립/해체 및 변경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낙하물 방지시설이 없

이 자재를 받아치기하거나 공중에서 옮기는 경

우가 종종 있는데, 이 때 하부에 작업자가 통행하

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요망(2)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

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

-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순간이 가장 위

험하므로 타설이 진행되지 않은 보나 슬래브의

받침비계(U-Head) 또는 서포트의 수직도와 상

하 고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요망(3)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3.1 거푸집동바

리-004(파이프 서포트)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반입된 고체연료는 인화

성물질로 미사용 반입품은 별도의 위험물 보관

소에 보관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양만

분출해사용고 주변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도

록 관리 요망(4)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1.6 화재/폭발

/질식 재해예방-004(위험물 보관소)


